
『 영락 ․ 추모공원 봉안시설 부부합장 허가 안내 』   
    ⃣  시행일자 : 2017. 6. 12. 부           

    ⃣  대상시설 : 봉안당, 벽식봉안담(개인)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⃣  허가기준 및 방법 : 법적 부부관계인자(사실혼 제외) 

부부모두 봉안시설 이용 중 한 분이 봉안시설 이용 중 배우자 사망시 부부합장(예)

- 유족대표 선택 1실 합장

(기존시설 중 선택)

- 선택 시설 사용허가 조건 준용

(잔여기간 유지, 사용료 미징수)

- 유족대표 선택 1실 합장

(기존 또는 신규시설 중 선택)

- 최근 사망자 사용허가 조건 적용

(신규 사용기간 부여, 사용료 징수)
故
홍
○
○

故
김
○
○- 개장(합장) 대상자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

- 부부 전용 분리형 봉안함 활용 1기 봉안시설 내 부부합장

- 합장허가 이후 봉안시설 (부부형 벽식봉안담, 가족봉안묘 제외) 이동 불허

  ⃣  문    의 : 영락공원 051-790-5016~5017, 5019 / 추모공원 051-790-5170~2 

     



    ⃣  부부합장 신청 절차 : 기존시설 개장신청 → 부부합장 신청

    ⃣  개장신청(서류안내)           

   

부부모두 봉안시설 이용 중 한 분이 봉안시설 이용 중 배우자 사망시

- 한․두개의 봉안시설 당초 신청자가 동일할 경우

․당초 신청자 본인 내방시 : 신분증, 허가증 분실신고서(현장비치), 개장신고서(현장비치), 통장사본

․당초 신청자 본인 부재시 :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, 기타 상동

․당초 신청자 본인 사망시 : 제적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 후순위 연고자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

(가족관계나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전화문의 후 준비요망)
- 한․두 개의 봉안시설 당초 신청자가 다를 경우

․당초 신청자 별로 각각 상기 절차․서류 등 준용하여 처리

    ⃣  합장신청(서류안내)

    ○ 개장신고필증, 화장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), 신청자 신분증 

     ※ 합장신청 및 허가 완료시 이후 모든 권리 ․ 의무는 우선적으로 합장 신청자에게 있음으로 

        가급적 자제분 중 연장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    ⃣  부부합장용 유골함 구매 ․ 각인신청 (영락공원 편의점)

      부부합장용 위패신청 (영락원 → 영락공원 편의점, 추모공원 → 추모공원 편의점)  


